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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용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물류대학원 

해운항만물류학과

요약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도 대기오염물질의 한 종류이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봄철 황사먼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 십 년 동안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얼마나 이 불편함이 지속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부산은 항구도시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자 중에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눈여겨 봐야한다. 선박의 연료인 벙커C유속에 함유된 황산화물

(SOx),질소산화물(NOx)등의 대기오염물질도 미세먼지 속에 돌아다닌다.

정부는 2017년 9월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부분이고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으로부터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73/78) 부속서Ⅵ 수정안에 의거 2020년까지 

전해역의 해상부분에 대한 대책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연료의 황 함량 기준

을 지금의 3.5%에서 0.5%로 강화하고, 배출가스통제구역(Emission Control 

Areas, 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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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황 함유량은 0.1%로 강화해야 한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LNG선박 충전 인프라 구축 추진, 정박중인 선박의 

대기오염 배출저감을 위한 육상전력공급시설(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구축 및 운영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 으로는 미흡

한 수준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화력발전소나 차량 등 육상부문에서만 집중된 

나머지 항만 내 운행되는 선박배출 미세 또는 초미세먼지를 간과한 듯 

하고 앞으로 노후 선박 조기폐선 및 친환경선박의 건조, 항만 내 미세

먼지 저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도적, 기술적 저감방안을 제

시하고 현행 「해양환경관리법」등 법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친환경해운관련 국제규범, 국내외 법률 및 제도, 해외 친환경

해운 사례 등을 조사하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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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ment on the Management of 

Air Pollution Matter from Ships

Sohn, Yong Gu

Department of Shipping and Port Logistic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Fine dust, which threatens the public health, is a kind of air 

pollutant. It is a yellow dust coming from China.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experiencing many 

inconveniences in everyday life for decades, 

Busan is a port city. Air pollutants emitted from ships should be 

considered among the causes of particulate matter. Airborne 

pollutants such as sulfur oxides and nitrogen oxides contained 

in the bunker fuel C , which is the fuel of the ship, also travel 

in fine dust.

In September 2017, the government announced comprehensive 

measures for fine dust management.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to Annex VI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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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by 2020 the sulfur content standard 

should be increased from the current 3.5% to 0.5% and the 

sulfur content of the Emission Control Areas (ECA) should be 

increased to 0.1%.

The government's measures for fine dust have focused only on 

the land sector such as thermal power plants and vehicles, so it 

seems that they overlooked fine or ultra fine dusts discharged 

from ships. Various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and applied.

In this study, systematic management of pollution sources 

originating from vessels occupying a large portion of air 

pollution sources is proposed, and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reduction measures are proposed and legal measures such as 

the curren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are proposed. 

This study summarizes international standards on 

environment-friendly shipping, domestic and overseas laws and 

systems, and examples of overseas eco-friendly shipping,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air pollutants emitted from ships by 

collecting expert opinions.

Key words : fine dust, air pollutant, sulfur oxides, nitrogen oxide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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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대기오염물질의 사전적 정의는 ‘대기 중의 물질 가운데에서 인공적이나 

천연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생물이나 물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아주 작은 양의 

물질’을 말한다. 대부분의 대기오염 물질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

며, 불화수소, 염소, 등과 같은 특정 유해물질은 산업공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

된다. 대기오염물질은 기체상 오염물질과 입자상 오염물질로 나눌 수 있는데 

기체상 오염물질로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화석연료 연소와 석유화학공정에

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들, 그리고 화석연료의 연소 및 구리 제련과정에서 발

생하는 황화합물과 오존 등을 들 수 있다.

입자상 오염 물질로는 먼지, 에어로졸 등으로 이것들은 입자의 크기, 발생원 

및 액체나 고체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이들의 입자 크기는 보통 

0.001~500㎛까지 다양하다. 이 중 중요한 오염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부유분진 등의 1차 오염 물질과, 이들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적 작용과 같은 

자외선 촉매작용으로 생성되는 옥시단트(oxidant)와 같은 2차 오염 물질이다.1)

미국의 예일대학과 컬럼비아대학이 공동으로 2년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을 통해 세계 각국의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 관리능

력을 평가한 점수인 환경성과지수(EPI,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2014년 43위에서 2016년에는 무려 37단계나 하락하여 전

세계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80위로 남미 및 아프리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

사 되었다. GDP와 환경성과지수(EPI) 특히 환경 및 건강 관련 지표는 강한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한국이 GDP대비 낮은 EPI를 받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 등을 나타내는 대기질로 2016년에는 173

위로 최하위권임으로 밝혀졌다.2)

1) 네이버 지식백과 물백과사전, 전북대학교 김현수

2) KMI동향분석 WEEKLY REPORT,2017,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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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힌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집에 따르면 전

국에서 CO배출량은 연간 594,454톤, NOx 배출량은 1,135,743톤, SOx 배출량

은 341,161톤, TSP 배출량은 147,194톤,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97,918톤, 초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63,286톤, BC배출량은 13,426톤, VOCs배출량은 

905,803톤, NH3 배출량은 292,501톤으로 조사되었다.3)

<표 1> 201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                              

                                                              (단위:톤)

3) 2014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2016,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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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및 식생 제외

﹡﹡ 2014년부터 BC(Black Carbon) 배출량 산정

자료: 2014년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2016,국립환경과학원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도 대기오염물질의 한 종류이며, 중

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봄철 황사먼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 십 년 동안 일

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얼마나 이 불편함이 지속될 지도 모르

는 상황이다. 부산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야외 운동경기도 취소(2018.4월)될 정

도로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9월 정부는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을 비롯한 12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

다.4) 그러나 대부분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부분이고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

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MARPOL 73/78) 부속서Ⅵ 수정안에 의거 2020년까지 전해역의 해상부

분에 대한 대책은 선박 연료의 황 함량 기준을 지금의 3.5%에서 0.5%로 강화

하고, 배출가스통제구역(Emission Control Areas, ECA)5)지역 황 함유량은 0.1%

로 강화해야 한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LNG선박 충전 인프라 구축 추진, 

정박 중인 선박의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육상전력공급시설(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구축 및 운영을 발표했으나 근본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에서 발

4)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 관계부처합동(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

술정보통신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

수산부,산림청)

5) IMO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MARPOL」부속서Ⅵ 제정을 통해 ECA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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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도적, 기술적 저감(低減) 방안을 

제시하고 현행 「해양환경관리법」등 법적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친환경해운관련 국제규범, 국내외 법률 및 제

도, 해외 친환경해운 사례 등을 조사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

염물질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등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현황 및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선

박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 현황을 설명하였고, 국제협약 및 관련규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배출규제해역과 국내관련 정책 및 법제도 현황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관리 대한 선

행연구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선박배출 대기오염

물질관리 개선방안 관련 법률개정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특히 국내 법, 제

도 개선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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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현황 및 문제점

   

1.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개념

1) 먼지와 미세먼지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먼지란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날려서 내려오는 입

자형태의 물질로,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자동차나 공

장 등의 배출가스에서 주로 발생한다. 먼지의 크기는 입자에 따라 50㎛이

하인 총합 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 TSP)와,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

은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또 다시 지

름이 10㎛ 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보다 작은 초미세먼

지(PM2.5 )로 나누어진다. 미세먼지(PM10) 의 크기가 보통 사람 머리카락의 

지름(약50~70㎛)보다  ⅕~⅛정도로 작은 크기라면, 초미세먼지(PM2.5)는 머

리카락 크기의 약 ¹/₂₀ ~ ¹/₃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작다.

<그림 1> 미세먼지크기비교(1㎛ = 1/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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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환경부

이처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아서 대기 중에 머물

다가 사람의 호흡기관을 거쳐서 기관지, 폐 등으로 들어가거나 , 혈관을 

따라 인체 내로 이동하여 침투함으로써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미세먼지

(PM10, PM2.5)의 대기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오래 전 부터 제시했고, 2013

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미세먼지(PM)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

다.6)

2) 미세먼지의 종류

환경부에 의하면, 미세먼지의 구성성분은 그것이 발생한 특정지역이나 계

절,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은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

에서 반응하여 형성된 황산염, 질산염(58.3%)등과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

석연료를 태우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류와 검댕(16.8%), 그리고 지표면

의 흙이나 먼지 등에서 생성되는 광물(6.3%), 기타(18.6%) 등으로 구성된

다. 우리나라 6군데의 지역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의 구성 비율은 황산

염과, 질산염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7)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휘발성유기화합물(VOCs)등

은 대기중의 오존(O₃)등과 반응해 화학반응을 일으켜 다른 유기입자가인 

질산암모늄(NH₄NO₄)의 미세먼지로 변한다.

6) 환경부,바로알면 보인다,미세먼지,도대체 뭘까?,pp.5~6,2016.4

7) 환경부,바로알면 보인다,미세먼지,도대체 뭘까?,pp.6~7,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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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세먼지의 구성성분

자료 : 환경부

3)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선박연료에 대한 규정은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부속

서Ⅵ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HFO(Heavy Fuel Oil) 와 LFO(Light Fuel Oil)이 

있다. 그리고 ISO 8217에서 이것을 다시 정유과정에서 남은 석유(Residual)

와 가스형태의 석유(Distillate)로 구분하고 통상적으로 Distillate Oil을 통칭

해서 MGO(Marine Gas Oil)/MDO(Marine Diesel Oil)이라 한다

전 세계에서 운항되는 대부분의 선박은 엔진 등의 추진기관에 연료로 벙

커C유와 보일러 등의 보조기관에 MGO/MDO를 사용해서 운항하거나 정박 

중에는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사용하거나 벙커C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

다. 그러나 선박연료인 벙커C유와 MDO는 연소단계에서 벤조필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초미세먼지(PM2.5 , 

particulate matter 2.5)와 같은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서 각 나라별로 항만의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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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하면, 미세먼지에 대해 부산은 서울 등 내

륙도시와 달리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전체의 77%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데. 최근 중국 발 황사가 직접적 영향

을 미치고 있고 또한 수천만 대의 자동차가 운행되는 서울 등 수도권 지

역보다 항구도시인 부산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실정이다. 부산항만

공사(BPA)의 2016년 부산항 입항 컨테이너 선박 현황을 보면 10만 톤 이

상 초대형선박은 1,051척, 10만 톤 미만 7만5천 톤 이상 대형 선박은 

1,401척, 7만5천 톤 미만 6만 톤 이상 중형선박은 745척, 그리고 1만 톤 

미만 7천톤 이상 소형 선박은 4,289척이다. 이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

먼지만 해도 그 양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인 과학지 네이쳐지

(2016)에 따르면 부산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10대 컨테이너 항만에서 배

출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전 세계 항만 배출량의 

2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AEA)는 2017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25억 톤으로 

이중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인 13억 톤

이다. 전세계 화물의 대부분이 선박으로 수송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양

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동안 환경규제의 대상으로써 그다지 큰 주목을 받

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각 국의 규제가 이산화탄소에서 

전체 배출가스로 확대됨으로써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

화물(NOx) 등의 초미세먼지 구성 물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은 항행에 주로 벙커C유를 사용한다. 물론 선

박의 항행 특성이나 엔진 의 종류에 따라 경유나 벙커A유, 벙커B유 등을 

혼합해 사용하기도 한다. 선박연료로 주로 쓰이는 벙커C유의 황 함유 비

율은 3.5%로, 일반 자동차의 경유 황 함유비율(0.001%)보다 상당히 높다. 

선박은 자동차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박과 동

일한 크기의 엔진에서 같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 함유량이 수치상 단순 계산만 해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양의 35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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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한다. 초대형 선박은 시간당 연료 소모량이 승용 디젤 차량의 시간

당 연료 소모량의 1,000배나 된다. 이를 이산화황 배출량으로 단순 환산

하면 초대형 선박은 차량 350만대가 내뿜는 양을 배출한다. 이산화황은 

이산화질소와 함께 초미세먼지의 2차 유발물질로 변환되는 물질이다.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동향분석에 따르면 컨테이너선박 1척은 디젤

승용차량의 5,000만 대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트럭 50만대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한다고 한다. 황 함유량 3%의 연료유를 사용하

는 대형 컨테이너선박 1척은 디젤승용차량의 5,000만대와 동일한 황 산화

물을 배출한다.9)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선박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증대되는점

을 인식하고, 선박의 연료에 대한 부분과 엔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2008

년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대해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기존 배출량의 80%

이하인 엔진을, 2016년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이하인 엔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량에 대한 

규제도 새로이 만들고 있다. 기존에 인정이 되던 황산화물 함유비율을 

4.5%에서 1.5%로 낮춤과 동시에 2020년 부터는 그 기준을 0.5% 이하로 

대폭 강화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부속서Ⅵ에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2005년 5월 19일부

터 발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황산화물(SOx),미세먼지 등의 대

기오염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국제연합(UN)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서 기후환경에 관한 전 세계 국가들의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관한 규제를 보다 

현실화 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8) 부산일보,2017.5월 보도자료

9) KMI동향분석 VOL.35,2017 WEEKLY REPORT,2017,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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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선박배출 대기오염 현황

1)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우리나라 2016년 환경부의 ‘2015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2012년을 기

준 국내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NOx) 총 1,075만 톤 가운데 도로이동오염

원(대부분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것이 32%로 가장 많이 조사 되었으며 

비도로 이동오염원(선박, 철도, 항공기, 농기계, 건설장비 등)에서 21%, 제

조업체(공장)에서 16%,에너지산업(발전소)에서 16%, 나머지 비산업생산 공

정등에서 15%가 배출되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부산지역의 전체 질소산화물(NOx) 발생량 에서 비도로 

이동오염원은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21%보

다 약 2.7배나 높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황산화물(SOx) 배출량의 경우

에도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비중이 62%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와 같이 부

산에서 독특하게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비중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부산

북항, 감천항, 부산신항 등 대규모 항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빈번

한 입출항 및 정박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항만 배후단지가 

있는 인천 역시 질소산화물(NOx) 뿐만 아니라 황산화물(SOx) 배출량에서

도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최근 미세먼지(PM10, PM2.5)의 위해성에 대해서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형성하는 미세먼지중의 많은 부분

은 선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항

만을 배후에 두고 있는 부산항이 있는 부산(16%), 평택항이 있는 경기

(14%), 광양항이 있는 전남(14%), 인천항이 있는 인천(4%) 등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선박에 의한 초미세먼지(PM2.5 )가 전체 

발생량 비중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10)



- 11 -

<표 2> 우리나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단위:톤/년)

10) 국립환경과학원, 2014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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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환경통계연감,2016

<표 3> 우리나라 황산화물(SOx) 배출량

                                                                     
                                                         (단위: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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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환경통계연감 ,2016

<표 4> 우리나라 미세먼지(PM10) 

                                                                  
(단위: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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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환경통계연감,2016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현황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의 「2014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2001~2006년 까지는 51~60㎛/㎥ 사이를 

오르내렸다. 하지만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2005~2014년)의 시행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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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2007년 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전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한편,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PM10 ) 농도는 

2014년의 경우, 경기도가 54㎍/㎥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52㎍/㎥, 강원도

가 51㎍/㎥ 등이 뒤를 이었으며, 전남이 38㎍/㎥로 가장 낮았다.

<표 5> 2005~2014년도 시도별 PM10 (PM2.5 ,BC) 배출량 현황11)

11) 2014 국가 대기오염배출량,2016.12,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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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014 국가 대기오염배출량,2016.12, 국립환경과학원

﹡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및 식생제외

﹡﹡ 2011년부터 PM2.5 배출량 산정(괄호 안 PM2.5 배출량 및 증감율)

﹡﹡﹡ 2014년부터 BC(Black Carbon) 배출량산정(두번째 괄호 안 BC 배출량)

﹡﹡﹡﹡ 2014년부터 바다 배출원 추가 및 배출량 산정

표4에서 보듯이 지역에 따라서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배출원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2년 국내의 주요 도시별로 미세먼지(PM10)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인구와 차량이 많은 서울은 도로이동 오염원이, 항구끼고 

있는 부산은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은 

제조업 연소(년간15,803톤)와 생산공정(년간1,778톤) 등이 주요 미세먼지

(PM10) 발생원으로 나타났다.12)



- 17 -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의 「2014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료에 

의하면 항구도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세먼지(PM10)가 17.8% 이고, 초미세먼지(PM2.5)는 24.4% 이다. 특히 미세

먼지(PM10)보다 작아서 사람의 기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폐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초미세먼지(PM2.5)가 더 높게 나타났

다.

부산 등 주요 항구도시별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PM10)의 비중은 전남

목포가 58.7%로 가장 높고, 경기도 시흥시가 49.4%, 부산이 47.2%, 경남거

제는 42.3%, 전남여수는 3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전남 목포가 59.3%로 가장 높고, 뒤이어 부산이 51.4%, 경기도 시흥

이 49.3%, 충남 서산이 49.1%, 경남 거제가 42.7%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화력발전소나 차량 등 육상부문에서만 집중된 나

머지 항만 내 운행되는 선박배출 미세 또는 초미세먼지를 간과한 듯 하고 

앞으로 노후 선박 조기폐선 및 친환경선박의 건조, 항만 내 미세먼지 저

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서 적용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3. 문제점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

먼지(PM) 등은 국민들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으며,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에 장시간 반복되어 노출하게 되면  폐

암이나, 천식, 심혈관 질환과, 급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

환등의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제임스 교수에 의하면 동아시아 지

역에서 미세먼지(PM)로 인한 심혈관과 폐 질환 사망자 수가 14,000여명 

이고, 폐암사망자수가 1,500여명이며, 해안지역의 사망자수가 내륙지역의 

12) 네이버 지식백과, 우리나라미세먼지 오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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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수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3)

따라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

한 건강피해에 대해서 대기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들의 건강상 피해를 

받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면, 오염물질로부터 대기환경 개

선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각 나라들과의 국제적인 협력과 함께 모든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량

을 관리하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제3장 국내외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 현황

1. 국제협약 및 관련규제 현황

1) 개요

국제해사기구(IMO)는 1997년 개최된 제3차 MP Conference에서 「선박으

로부터 대기오염방지협약」을 채택하였는데. IMO는 이 협약의 시행을 통

해서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CFC계 냉매와 Halon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또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에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

(NOx)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황 함유량이 낮은 선박연료유를 사용하

도록 하였으며,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엔진기관을 

사용할 것을 강제 하였다. 또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대기오

염물질을 규제한다는 계획으로 배출가스 외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등의 배출을 규제 할 뿐만 아니라 선박 내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에 대해서도 소각을 금지하는 등 선박으로 부터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여

러 필요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13) James J.C.,etc,“Mortality from Ship Emissions: A Global Assessment”,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Vol.41,No 2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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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967년에 발생한 토레이케넌(Torrey Canyon)호 사고의 영향으로  

IMO는 1973년 선박의 일상적 운항 중에 발생하는 유류 등 오염물질의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을 체결했고, 그 이후 또 다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유류 유출사고를 바탕

으로 1978년에 위 협약을 일부 수정하는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위 협약과 

의정서를 통칭하여 MARPOL(Maritime Pollution) 73/78이라 부른다.   

IMO는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협약」이 조기에 발효되도록 하기 위

해서, 이를 별도의 협약으로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해양오염방지 

협약」인 MARPOL 73/78의 새로운 부속서(부속서Ⅵ)을 채택 하였으며, 이 

협약이 발효되는 시점은 MARPOL 협약 당사국인 15개국이 수락해야 되고 

그 수락한 15개국의 상선 선복량이 전 세계의 상선 선복량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한 후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

(NOx) 배출규제 및 선박 내 소각의 대해서는 2000년 1월 1일 이후의 건조

선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이 2002년 12월 

31일 까지도 발효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3년 국제해

사기구(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회의에서 본 협약의 조기 발효

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MP Conference 결의

안이 채택되었다. 

2)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국제협약

(1) 개요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연료유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사

항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에서 논의하도록 했는데, MEPC는 1988년부터 대기오염을 향후 장

기간동안 추진해야할 과제로 선정하고, 1991년 제17차 총회에서 결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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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여 MARPOL에 대기오염에 관한 새로운 부속서를 포함하기로 결의

하였다. 1997년 MARPOL 회의에서 채택된 부속서 Ⅵ을 포함하는 1997년 

의정서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과 고정식 및 부

유식 시추선이 국제대기오염증서(IAPP)를 소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발효조건은 15개 MARPOL 협약당사국이 수락하고 그 15개 수락국의 상선 

선복량이 전 세계의 상선 선복량의 50%를 충족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

효하기로 되어있다. 

MARPOL 73/78은 전체 2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본문과 6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박에서 발생되는 액체나 고체, 또는 기체형태의 오염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MARPOL 73/78 부

속서 Ⅰ은 유류(Oil), 부속서Ⅱ는 유해액체물질(noxious liquid substances), 

부속서Ⅲ은 포장유해물질, 부속서Ⅳ는 하수(sewage), 부속서Ⅴ는 쓰레기

(garbage), 부속서Ⅵ은 대기오염물질(air pollution)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

다.

<표 6> MARPOL73/78 부속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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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본 연구에서는 MARPOL 부속서 VI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에서 발생

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 규정’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2) 주요 내용

MARPOL 73/78 부속서 VI,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 규

정」은 IMO에서 1997년 9월 26일에 채택되었으며, 2005년 5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시행중인 대기오염방지규칙의 내용은 IMO의 해양환경보

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EPC) 제58차 회의

에서 채택된 MEPC 58 결의서 (MARPOL 부속서 VI 개정안, 2010년 7월 1

일 발효) 내용이다.

개정된 부속서 VI은 이전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목록 및 기록부 비치해야 

하고,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의 각 국에서 승인된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관리계획서’를 본 선박에 비치해야 

하는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산화물(SOx) 배출에 대한 규제는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와 달리‘모

든선박’이 적용되므로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ECA)내에서는 IMO의 

규정 보다 더 강화된 조건이 부여되는데 2010년 7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의 황 함유량이 1.0%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2015년 부터는 0.1% 

이하의 황 함유연료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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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소산화물(NOx) 배출제한(부속서VI )

전 세계 상선의 대부분은 대형 디젤기관으로 운항되고 있다. 질소산화물

(NOx)은 엔진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중 약 0.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₂)로 구성되어 있다.

질소산화물(NOx)는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으로

서 인체의 호흡기관을 손상시키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또한 산성비

를 내리게 함으로써 토지의 산성화를 촉진시킨다.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대상선박은 출력이 130kW를 초과하는 선박용 디젤기관 및 2000.1.1. 

이후 주요개조를 하는 출력이 130kW초과 선박용 디젤기관이다.

2000년 부터 2011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장착된 선박용 디젤기관의 질

소산화물(NOx) 배출량은 Tier I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Tier는 미국환경

청(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규제제도로써 자동차, 건설기계, 농기

계 등에서 생기는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 그리고 미세물질

(PM)등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으로 1,2,3,4단계가 있는데 숫자가 높을

수록 규제 정도가 강해진다.

<표 7>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Tier I )

자료:MARPOL,부속서Ⅵ

2011년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 장착된 선박용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아래와 같이 좀 더 강화된 Tier II 허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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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Tier II )

자료:MARPOL,부속서Ⅵ

2016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Tier II 보다 더 강화된 Tier III가 적

용된다. Tier III 기준은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해역(ECA)을 항해하는 

동안 만족하여야 하며,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해역 밖에서 운항할 때

에는 Tier II 기준 까지만 만족하면 된다.

<표 9>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 Tier III )

자료:MARPOL,부속서Ⅵ

(4) 황산화물(SOx) 배출제한 (부속서 VI)

황산화물(SOx)은 대기의 산성축적 증가와 엔진 주요 부품의 저온부식을 

유발시키는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황산화물(SOx)에 대한 규제는 시기별 

과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IMO는 

2012년 1월 1일부터 선박유에 대한 기존의 황 함유량인 4.5%에서 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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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야 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는 황 함유량을 0.5% 로 줄여야 한다. 

선박에 사용되는 어떤 연료유도 아래표의 황 함유량 제한치를 초과하여서

는 안 된다.

<표 10> 모든 해역에서의 연료유 중의 황 함유량 제한 값

자료:MARPOL,부속서Ⅵ

<표 11>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ECA)에서의 연료유 중의 황 함유량 

제한 값

자료:MARPOL,부속서Ⅵ

(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계획서(부속서 VI )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은 IMO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국가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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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승인한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신설했다. 여

기에는 화물의 적재, 운송 및 원유를 세정하는데 대한 상세 절차를 기록

해야 하고 계획서의 이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원유를 세정 할 때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고, 국제항

행 선박의 경우 선장 이나 사관이 사용 하는 언어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그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아니라면 이 중 하나의  

번역문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6) 오존층 파괴물질 개정(부속서 VI )

국제항행 선박 중에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오존층파괴물

질을 포함하는 장비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오존층파괴물질이 재

충전 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선박은‘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비치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부는 주관청이 승인한 로그북(log-book)의 일부

를 구성 하거나 주관청이 승인한 전자기록 장치가 될 수 있다.‘오존층파

괴물질기록부’에는 오존층파괴물질을 충전한 양, 대기 로 배출한 양, 육

상의 시설로 배출한 양, 선박으로 공급한 양 및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한 

설비의 수리나 관리사항등을 기록하여야 한다.14)

3)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

ECA는 IMO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선박배출가스 규제 대기오

염 저감협약 MARPOL 부속서Ⅵ의 제정을 통해 ECA를 지정했다.

위 규정에 따르면 2011년 까지는 일반해역에서 운항하는 400톤 이상 국제

항해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은 4.5% m/m(무게퍼센트 Percent by mass)

이하여야 하며 2012년부터는 3.5% m/m이하로 하고 2020년부터는 

14) 자료:MARPOL,부속서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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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m/m 이하여야 한다.

황산화물(SOx) ECA지역은 발틱해, 북해, 북아메리카해역 및 미국령의   

캐리비안해역 등으로 2015년부터 황산화물(SOx)배출 허용치를 0.1%이하로 

강화했다. 또한 중국도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등 3개지역을 ECA

로 지정하여 2017년부터 황함유량 기준을 0.5%이하로 설정하고,2019년 부

터는 0.1%로 조정예정이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IMO에서 마련한 제도

로써 배출규제해역(ECA)에서는 이보다 더 강화된 조건이 부여되는데, 

2010년 7월 1일부터 선박유의 황 함유량을 1.0% 로 해야 하고 2015년 1

월 1일 부터는 황 함유량을 0.1% 로 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MARPOL 부속서 VI 에서는 ECA 신청 절차와 기준 등이 정해져 있다. 일

반적으로 북미해역등 ECA로 지정된 해역 내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

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다른 일반해역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ECA내에서는 0.1% 이하의 황함유량을 가진 

MGO(Marine Gas Oil)를 사용하고 ECA 외곽지역에서는 0.5% 이하의 황함

유량을 가진 MDO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벙커C유에 비해서 MGO/MDO

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향후 ECA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고 , 특정 국가의 해역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영해가 겹치는 넓

은 해역들에 대한 ECA 구역지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MARPOL부속서 VI의 부록III에 제시된 ECA지역을 통과할 때 필요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규제대상 대기오염물질의 형태(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PM )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로 영향을 받는 인구와 환경 지역에 대한 기술



- 27 -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이 신청 지역의 대기오염 주변 농도와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보건과 환경에 대한 배출물질의 영양포함)

·신청지역에 대한 상세 기술(신청지역이 표기된 해도 포함)

·신청지역의 기상에 관한정보(풍향패턴,지형학,지리학,해양학,생태학조건)

·신청 지역의 해상교통 상황(교통량 패턴과 교통 혼잡도 표함)

2016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ECA지역은 총 4개의 

해역이었다. 최초의 ECA 지정은 북해와 발틱해 지역이었고, 이후 북미 동

서안과 카리브해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향후 추가적으로 ECA지정이 

고려되고 있는 지역에는 노르웨이, 일본, 홍콩, 호주연안, 한국연안, 중국

연안,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국내 관련 정책 및 법제도 현황

1) 해양환경전반에 관한 정책방향

정부는 해양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5년 마다 해양환경 

전반에 걸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에 따르면 1996년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해양

오염원 관리대책인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1996~2000)’수립·시행되

어 왔다.

대규모 유해성 적조 및 유류오염사고 발생과 경제성장에 따른 연안의 이

용과 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적조방지종합대책,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등 5개 분야를 지정해서 시행하면서 적조피해액 및 유류 유출량이 

감소하였고, 「연안관리법」,「습지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여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 28 -

2001년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1~2005)’을 확정 시행했고 기본 정책

방향을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에서 사전에 억제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체

제 실현’으로 전환하여,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방지 등 5대 정책분

야 83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하수도보급률 제고(46.6%,1999 → 

68.5%,2004) 등으로 연안 해역 평균수질은 COD기준 2등급을 유지, 해양보

호구역 확대 지정, 국민의 해양보전 인식 및 참여제고, 해양환경측정망 

확대(296개소,1999년 → 347개소,2005년), 국제협력 활성화 등의 성과를 올

렸다.

2006년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6~2010)’을 확정, 시행하면서 

해양생태계중심의 관리, 인간과 해양환경의 공존 조화추구를 기본방향으

로 해양생태계보전관리, 육상기인 오염원관리, 해양환경개선 및 오염원의 

예방적 관리, 해양환경관리 정책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58개 사업을 지정

해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관리 기본계

획 수립, 전국 연안의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연안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도입, 유류오염 방제능력 강화, 해양쓰레기 수거. 처

리 기본계획수립 및 유역관리책임제 도입,「해양환경관리법」 제정 및 해

양환경관리 전문기관 설립,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

두었다.

또한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 2011년 「해양관리법」을 개정

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방향을 

설정하였으나 「해양관리법」개정(안)이 통과(2010.4)됨에 따라 제4차 해

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을 수립하게 되었다. 5대 분야별 계획은 육상기

인 오염원 국가관리 체계를 확립, 해양기인오염 대응능력 확충, 해양생태

계 건강성 유지, 보전, 기후 친화적 해양관리 강화, 해양환경정책 기반 강

화이다.

2)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관련 법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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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10 PM2.5 ) 등의 대기오염물

질의 관리는 환경부가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육지에서 발생하

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관리는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해

양수산부 역시 해양수질오염 등의 관리등에 업무를 집중하고 있으며 해상

에서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자동차나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등에 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

한 규정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 기준만을 설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 기준에서는 질소산화물만 규

정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

다.

또한 MARPOL 73/78 부속서 VI 에서‘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

질 방지규칙’을 「해양환경관리법」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규제’라는 별도의 장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배출규제해역(ECA) 

등 IMO의 최신규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보다 세부적

인 대기오염방지에 대한 조치들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양환경관리법」제4장‘해양에서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의 개

별조항 들은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특히 제43조 질소산

화물배출규제, 제44조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 같

은 법 제129조(벌칙) 부분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장의 개별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벌칙규정은 다른 법 규정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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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사항과 비교해 볼 때 처벌정도가 약하고 환경파괴의 원상회복은 시간

과 비용이 상상을 초월 할 수 있으므로 그 보다 더 엄격한 법 집행이 필

요하고, 집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도 법제43조, 제44조에 대해서는 벌

칙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수부 

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에게도 단속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가 이루어 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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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관리 선행연구

1. 친환경 선박건조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1) 개요

「해양환경관리법」은 제1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선박, 해양시설 및 해

양 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법의 목적이 해양오염발생원을 관리하고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에 

대한 예방, 개선, 대응, 복원에 관한 4단계를 전체적으로 입법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해양오염에 대한 

예방에 대한 초기단계부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친환경 해운

의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방안도 추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친환경 해운 구축을 통한 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는데, 제41조 대

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제41조의2 선박에너지효율설

계지수의 계산, 제41조의3 선박에너지 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제42조 오

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제43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44조 연료유

의 황 함유량 기준, 제45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제46조 선박 안에서

의 소각금지, 제47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제47조의2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관리, 제48조 적용제외 규정 등이 있다.

또한 법 제21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규정이 2016.12.27.에 개정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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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과 보급촉진

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 중 하나로 친환

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2) 친환경 선박도입 관련 조항의 삽입 

이 법에서 ‘친환경 선박’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친환경 선박이라 함은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

박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 정의 할 수 있다.

3) 조문신설

녹색해운을 위한 친환경 선박 관련 지원조항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이 법 

제 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부분을 “해양에서의 대

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

환, 개조 또는 노후 선박의 조기 폐선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또한 친환경 선박의 

건조, 선박용 기자재 개발 등에 관한 자원 근거조문과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가격 보전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 아래 표와 같은 관련법률 검토 결

과에 따라서 천연가스 추진선박에 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할 

수 있다.

<표 12>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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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제48조의2(친환경적 선박 건조 등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선박소유자는 「선박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선박을 보유

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노후선박의 조기폐선 등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령(船

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

여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개조 또는 조기 폐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개조 또는 조기 폐선하

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저유황유 사용에 대한 가격보전)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

만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무역항에 입항 및 출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가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 : 해양수산부, 녹색해운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2017.

4) 보조금지원관련 법률 개정안

이 법에서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신조 및 폐선 보조금 규정은 두고 있지 않

다. 상기 검토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개



- 3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42조(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①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

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유의 황함유량은 1.0퍼센트

(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

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

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여야 한다.

2. 중유의 황함유량은 벙커 에이유

(A중유)는 2.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비유(B중유)는 3.0퍼센

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시유(C

중유)는 3.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황 함유량 기

준”이란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1.0퍼센트(무게 퍼센트)

제42조(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①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

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유의 황함유량은 1.0퍼센트

(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

만,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

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여야 한다.

2. 중유의 황함유량은 벙커 에이유

(A중유)는 2.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 비유(B중유)는 3.0퍼센

트(무게 퍼센트) 이하, 벙커시유(C

중유)는 3.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황 함유량 기

준”이란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1.0퍼센트(무게 퍼센트)

조 또는 노후 선박의 조기 폐선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 등을 지

원 가능하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해야 하고 저유황유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

으므로 정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표 13>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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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을 말한다
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의4 제1항의 본문에

서 “대통령이 정하는 저유황 연

료유”란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0.02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신설)

항만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제27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27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자료 : 해양수산부, 전게서

2. 친환경 외항선박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1) 항비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친환경 외항선박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관련 법률은 「항만

법 시행령」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로 추진하는 선박에 대하여

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항만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는 항만시설사

용료 면제의 범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의 무역항 관할 항만공사 등이 이에 해당되므로 일괄적용 

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표 14>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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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 행정선, 탐사선, 실습

선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

우 그 선박소유자

3.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항만시

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나 「해

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을 사용하

는 선원의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

의 단체

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

만시설을 사용하는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

협동조합

7.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항만공사법」제4조

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① 법 제3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 행정선, 탐사선, 실습

선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

우 그 선박소유자

3.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항만시

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나 「해

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을 사용하

는 선원의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

의 단체

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

만시설을 사용하는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

협동조합

7.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항만공사법」제4조

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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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발주한 항만

공사를 시공하는 자

나. 법 제9호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

설의 항만공사로 한정한다)의 시행

허가를 받은 비 관리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

한 자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

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시설운

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발주한 항만

공사를 시공하는 자

나. 법 제9호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

설의 항만공사로 한정한다)의 시행

허가를 받은 비 관리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

한 자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

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시설운

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료 : 해양수산부, 전게서

2)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 개정안

천연가스로 추진하는 모든 연안 선박에 대해서 항비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안할 수 있다. 환경선박지수(Environmental ship 

index : ESI)15)의 세부기준에 따라 항세감면을 위해서는 이를 충족하기 위한 

15) 국제항만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rs, IAPH)의 산하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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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

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

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

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동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

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

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 등"이란 「항만법」(이

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무

역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

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

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

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동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

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항만시설

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 등"이란 「항만법」(이

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무

역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

ESI의 정의규정 및 세부기준 등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ESI 등 친환경해운 

대상선박의 항세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행정규칙[별표2]의 ‘항만시설사

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 관련)’을 개정해야 한다

<표 15>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

WPCI(World Ports Climate Initiative)가 개발한 웹기반 선박 환경평가시스템으로 항만당

국이 친환경선박을 운항하는 선사에 일정한 인센티브(항비감면등)를 지급하고 선박 배

기가스를 저감시키는 자율적 제도로, 부산항,울산항,로테르담항,요코하마항 등 세계주요 

48개 항만에서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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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을 

포함한다)과 동조제3항제1호의 국

가관리연안항을 말한다.

2. "외항선"이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

항선 출입 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3.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

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

항선 출입 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4.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

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5.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

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

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

만「해운법」특례 등에 따른 컨테

이너 운반 및 "자동차 운송선박의 

연안 운송 허용"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항화물"로 본다

하는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을 

포함한다)과 동조제3항제1호의 국

가관리연안항을 말한다.

2. "외항선"이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

항선 출입 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3.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

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

항선 출입 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4.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

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5.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

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

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

만「해운법」특례 등에 따른 컨테

이너 운반 및 "자동차 운송선박의 

연안 운송 허용"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항화물"로 본다

6. “환경선박지수”란  국제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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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③ 영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른 "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제15조 또는 제16조

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

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로

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자

2.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

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

탁받은 여객이용시설(법 제2조제5

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

협회에서 정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을 측정하여 

선박이 국제 혹은 국내 환경기준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수치화한 

지수를 말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③ 영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른 "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제15조 또는 제16조

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

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로

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자

2.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

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

탁받은 여객이용시설(법 제2조제5

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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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기항지

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

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 운영하

는 한국철도시설공단

5.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공사

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기항지

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

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 운영하

는 한국철도시설공단

5.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공사

6.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 ﹡ 

화물운송사업면허 및 외항여객 ﹡ 

화물운송사업면허에 등록된 선박

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여 추

진하는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자

<개정삽입>

자료 : 해양수산부, 전게서

3. 친환경 내항선박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1) 세제지원 관련

(1) 연안 선박 세제지원

현행 법률에서는,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 운

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으로 지정하고 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4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

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

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

용 선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

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

<표 16> 지방세특례제한법  

<표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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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박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

여한 선박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란 제

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

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3.29.>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위의 규정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선박은 내항화물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내

항화물운항 명세서상에 포함된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과 선박을 용선, 대선 하여 내항화물 운송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대

여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정한

다.

(2) 연안선박의 세제지원의 범위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취득세

로 이 규정에 따라 세제지원의 범위는 상기 각 목에서 규정하는 세율의 1

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표 18>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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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3) 법률개선방안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친환경해운을 장려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의 촉

진을 위해서는 현재 세제지원 대상선박(내항화물 운송사업이나 용선, 대

선하여 내항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

박) 이외에 항만 예인선을 포함한 모든 연안 선박으로 확대하여 지원해야 

한다.

<표 19>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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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현행 개정안

없음

제30조의1(여객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법 제64조 제3항에서 “연안항로

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이란 

「해운법」제3조에 따라 내항 정

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부정기운송

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 부터 30

일 이내에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

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

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

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

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여객운송용 선박을 말한다. 

제30조의2(예인선 및 모든 연안선

박 등의 범위)

자료 : 해양수산부, 전게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표 20>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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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4조 제3항에서 “연안항

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예인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예선”

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 제3항에서 “연안항

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모든 연안선박”이란 

영 제30조 및 제30조의1에 해당하

는 선박 이외에 「선박안전법 시

행규칙」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항행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자료 : 해양수산부, 전게서

2) 보조금, 항비지원 관련

(1) 신조 및 폐선보조금 지원

현행 법률에는 친환경선박에 대한 신조 및 폐선보조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위에서 검토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개조 

또는 노후 선박을 조기 폐선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가

능하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해야한다.

<표 21>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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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친환경 선박 건조 등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 선

박을 건조하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선박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선박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노후선박의 조기폐선 등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령(船

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

여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개조 또는 조기 폐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개조 또는 조기 폐선 하

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자료 : 해양수산부, 전게서

(2) 항비지원

「항만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의 범위﹡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시설

운영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전국의 무역항 

관할 항만공사 등이 이에 해당되므로 일괄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규칙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따라서 천연가스로 추진하는 모든 연안선박

에 대해서 항비면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선박 또는 천연가스추진선박

에 대한 정의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표 22>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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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 등"이란 「항만법」(이

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무

역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을 

포함한다)과 동조제3항제1호의 국

가관리연안항을 말한다.

2. "외항선"이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

항선 출입 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3.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

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

항선 출입 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4.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

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 등"이란 「항만법」(이

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무

역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을 

포함한다)과 동조제3항제1호의 국

가관리연안항을 말한다.

2. "외항선"이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

항선 출입 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3.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

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

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

항선 출입 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4.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

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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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

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

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

만「해운법」특례 등에 따른 컨테

이너 운반 및 "자동차 운송선박의 

연안 운송 허용"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항화물"로 본다

5.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

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

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

만「해운법」특례 등에 따른 컨테

이너 운반 및 "자동차 운송선박의 

연안 운송 허용"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항화물"로 본다

6. “환경선박지수”란  국제항만

협회에서 정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을 측정하여 

선박이 국제 혹은 국내 환경기준

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수치화한 

지수를 말한다

7.“친환경 선박”이란 「해양환경

관리법」제2조 제00호에서 규정하

는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 효율을 높

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

된 선박 및 액화천연가스 등 친환

경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

하는 선박”을 말한다.

자료 : 해양수산부,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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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중략```

14."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

은 황산화물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

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

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중략```

14."배출규제해역"이란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과 기타 미립자의 

배출에 따른 대기오염과 이것들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해

로운 영향을 방지,감소 또는 통제

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이것들

의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

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다음 각 목

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배출규제해역

나. 황산화물과 미립자 배출규제해

제5장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관리 개선방안

1.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본 법에서 배출규제해역(ECA)의 정의에서 질소산화물(SOx) 등의 배출규제를 

추가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배출물질을 규제할 수 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해역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정한 해역이고,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해역은 발틱해, 영국해등 IMO에서 추가로 지정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보다는 부령이나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안)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23>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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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①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소

유자는 그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

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

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

화합물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

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관

리) 

①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동안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

화합물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선

박의 소유자는 그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절차 등이 포함된 관리

계획서(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관

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역

다. 기타 대기오염물질로 국제해사

기구에서 정하는 해역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관리에 대한 선박을 유조선으로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선박으로 확대해서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배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4>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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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 국내 법 제도 개선방안

1) 법체계 개선

「해양환경관리법」은 12개장 13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방대한 법률이다. 

하위법령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시행규칙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과 MARPOL 73/78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

한규칙」2개로 분리하였다.

우리나라는 1977년 「해양오염방지협약」의 국내이행을 목적으로 「해양

오염방지법」을 제정해서 시행해왔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

한 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편해서 전반적으

로 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제정부터 현재까

지 총12차례 개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17년에 제정

됨에 따라 그 동안 ‘기본법’으로써의 규정과 ‘집행법’으로써의 규정

이 혼합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 정책의 기본원칙 등

과 관계있는 규정들을 삭제하고,「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하게 해양환경을 보전하

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16)

2)「해양환경관리법」 개정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다소 복잡한 구조로 법조문 곳곳에 여러 이해

16) 권영철,기술논문,선박오염방지에 관한 국내법률 제정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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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가 존재하고 해양환경의 범위를 “해양”에서 “대기”로 확대하고 

있으며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규제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해양환경보호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담기에

는 부족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대기오염 방

지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어서 정부 부처 간 업무영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선박대기오염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법

체계를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배출규제해역(ECA) 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나, 시행시기의 공포, 외

국적선박의 국내해역진입통제 등 국제적 협력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법」과 분법을 하는 것이 법의 성격

이나, 법의 효용성 면에서는 올바르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LNG선박의 수주등 해운, 조선분야 해양강국으로서의 국

제적 위상을 가진 반면에 해양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국내법에서 조차도 국

제규범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여러 국제규범을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운, 항만 및 수산 등의 실물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한 결과 해양환경의 보전을 통한 환경적 가치 창출

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해양환경인식에 대한 패러다

임의 변화로 각종 국제협약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환경관

련 국내법의 정비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에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MARPOL 

부속서VI(2005.5.19. 발효) 등의 개정사항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하고 또한 

현행 법조문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점차적으로 국제적 협약사항

의 개정해서 국내 연안 선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양환경 

보존 및 개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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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배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분법 개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해양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많은 노력들이 행해져 왔다. 본 연구

의 본질도 대한민국의 바다와 대기를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선박으로 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선

박배출대기오염물질의 감축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한 촉진법을 제정하고, 국내연

안의 ECA를 도입 및 법제화, 선박배출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구축, 선박배

출대기오염물질 연안모니터링 체계개선, 선박배출대기오염물질 영향도 분

석 툴 개발, 선박배출대기오염물질 동북아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야한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이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가능하다.

현재「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은 선박에 국한하며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그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및 온실가스의 규제 등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통제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를 줄이기 위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좀 더 확실

한 규제와 ECA지정 등을 위한 법 제도 및 관리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

하다. 

「해양환경관리법」제정 당시에는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의 개별 법 조

항의 구성과 체계를 개선할 목적이었으나,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

양발생오염원등의 관리강화, 해역이용 협의제도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해양환경관리 분야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자 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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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법이라고 보기에는 법 체계나 구성이 미흡하다. 기본법으로써의 

기능은 법체계상 안정성과 법률 해석 및 적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

요한 기능을 해야 하나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전반에 대한 기준

의 제시,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해양환경관리위원회 라는 기구

의 설치하는 등 일부 법조항에서는 해양 환경 분야의 기본법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나, 각 개별 조문 등을 살펴보았을 때 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기

본법적인 성격 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내용의 집행법적 성격의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법체계가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오염방지 배출물질에 관한 규정을 볼 때 최근 

IMO등의 국제협약에서 정한 개정내용을 계속적으로 관련 국내법에 적용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비교해 볼 때 개정이 빈번해야 된다. 또한  

해양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해양환경관

리법」의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 시키던지 아니면 

최근 제정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를 규정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 법률적 성격을 지닌 규정의 경우에는 분

야별로 개별법으로 세분화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은 시행규칙이 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독립된  규칙으로 제정 했는데 이것들에서 법률적 성격을 

지닌 선박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조문들을 별도로 묶어서 「선박에서의 오

염방지에 관한 법률」로의 분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선

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서「해양환경관리법」과의 분

법을 통한 독립된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친환경선박건조나 LNG벙커링 산

업등 해사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

견도 있다.

4)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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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선박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

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

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

류)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선박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

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

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

류)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황산화물,휘발성유기화

합물,오존층파괴물질,미세먼지등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대기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정이 법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

염물질에 질소산화물(NOx)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질소산화물(NOx)외에 

IMO의 MARPOL 부속서Ⅵ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air pollution)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표 25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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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오염물질관리 및 해사산업의 육성에 관한법률」제정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관리는 주로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해

양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오염물질은 아니

지만 규제와 통제가 필요한 물질 등을 구분해서 각각의 법령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기오염에 관한 환경개선과 함께 미세먼지(PM)를 다

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국내 연안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법의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오

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의 다양한 산업이 생성

되고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

물(NOx)등의 저감을 위하여 선박의 추진기관에 촉매장치(SCR)를 하거나 

황산화물(SOx)의 배출규제를 위한 선박연료유의 관리, 환경오염과 온실가

스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새로운 신재생 에

너지 선박용 바이오연료 추진선박의 보급, 선박의 정박 중 항만 내 전기 

공급 장치사용 산업(AMP) , LNG벙커링 기자재산업, 전기추진 선박건조, 

등 해사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연결되고 향후 해사산업의 발전과 관련업체

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 산업전반에 경제적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관

련산업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는 산업진흥법적인 성격의 입법이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새로

운 해사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을 조속히 제정 하여야 한다.

5) 배출가스통제구역(ECA) 지정 계획의 수립 및 법률 정비

(1) ECA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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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유럽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써 IMO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중국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중앙

정부 도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중국은 정부 자체적

으로 ECA지정 및 시기를 발표했다. 셋째, 우리나라의 인근해역에서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ECA지정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당사국이 서로 협력해서 

공동제안을 하는 방법이다.

(2) 국내도입 여부검토

중국이 일부해역에 대해 ECA지정을 확정했고 2017년부터 확대 시행될 계

획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단계이다. 하지만 ECA지정

에 따른 국내 중소형 해운업계의 경영악화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비단 ECA지정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이므로 일본 및 타국과의 시행시기의 조정도 필요한 상태라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내법 개정도 함께 검토 되어야만 한다.

3. 국내 정책방향 개선방안 

1) 대기오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 지역별로 배출량을 파악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구역내의 대기

오염 물질의 오염도 조사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입이 절실하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최근 컨테이너 

선박이나 항만하역장비 등 항만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준을 측

정할 수 있는 전용 측정소를 설치했다고 한다. 이 측정소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미세먼지,초미세먼지,오존,일산화탄소등 6개 주요 오염물질에 



- 59 -

대한 시간관측이 가능해 졌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노력을 중앙정부와 항만공사

등 해양관련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항만구역 내에는 일

반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혼합되어 있으므로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 하는 동안에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선박연

료유를 고품질의 벙커유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하

역장비유의 LNG 전환 및 AMP설비를 이용하는 등을 추진해야 되며 연안 

해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개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인접국 대기오염관리 국제협상 추진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배출된 대기오염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발 황사나 서해지역의 불법조업 하는 많은

중국 어선의 통행량의 증대는 궁극적으로 선박배출 매연과 더불어 미세먼

지를 배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중국과 정부차원에서의 국제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일본등 국경이 인접한 국가와의 국제협상을 위해서는 대

기오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을 비롯한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협상을 통해 상호주의 원

칙하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

3)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실시

항만국통제(PSC)는 1974년 SOLAS17)의 81/83 개정규정으로 MARPOL 73/78 

제5조 및 1978 STCW18) 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협약 당사국 주관청은 자

17)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8)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1978,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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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항만에 출입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협약의 범위 내에서 통제권

을 행사할 수 있고,항행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결함

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한다면 외국적 선

박에 대해서는 항만국 통제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연안해

역의 선박대기오염으로 인한 대기질을 개선하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서 인천항에 항만국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기존디젤추진선박에 대해 점진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바

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령이 오래된 노후선박의 조기폐선 등과 같이 

금융지원 등을 비롯한 관련법을 제정,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4) 육상전원공급시설(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확대

육상전원공급시설(AMP)는 선박이 부두 정박시에 냉동고, 공조기 등 필수 

부분을 벙커C유 등을 연료로 발전기를 가동해서 공급하는 대신 육상의 

전기를 공급해서 발전기를 가동하는 시설이다. IMO에서 AMP가 질소산화

물(NOx), 황산화물(SOx)등 선박배출 대기가스를 감축시키는 데 효과적이

라는 결론을 내리고 MEPC 64차 회의에서 항만에 AMP를 의무적으로 설

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했으나 전체 회원국들의 기반시설부족과 국제

표준안 마련 등의 이유로 비강제적 실시를 권고한바 있다.

현재 미국 LA/LB 항은 항만 내 대기오염 저감 및 선박배출대기오염으로

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2014년부터 입항선박의 50%,2017년부

터는 70%,2020년 에는 80% 이상의 선박이 AMP를 사용해야 한다고 법률

로 규정하고, 접안한 선박의 보조엔진 사용시간을 3시간 이내로 규정 하

고 있고, 유럽연합(EU)는 2025년 까지 AMP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도 2016년 기준 627척의 선박을 AMP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조했고, 연안

Seafarers,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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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석 133개, 내륙하천선석 159개 해서 총 292개 선석에 AMP 설비를 구축

했고, 2018년까지 926개 선석, 2020년에는 1500여개 선석에 AMP를 공급

할 예정으로 있다. 이를 통해서 접안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황산화

물, 질소산화물 등의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95%이상을 

감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부산항, 인천항등 AMP설비를 하고 있지만 행정선을 비

롯한 몇몇의 소형선박에 저압의 육상전기를 공급하고 있을 뿐 크루즈 선

박이나 대형컨테이너 선박의 고압 AMP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인천에 

18만 톤급 석탄운반선에 고압AMP 설비가 준공된 것은 반가운 사실이다.

우리나라 AMP 구축대상 선석은 컨테이너 14개, 로로 4개, 벌크 82개, 크

루즈 및 여객부두 20개 등 전체 120개로 그 비용은 2,400억원이 투입되어

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9)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부산항에도 대형선박용 AMP 설비시설을 갖추기 위

해 4개 선석에 12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고, 부산항만내 야드 트랙터의 연

료를 기존 경유에서 LNG로 전환 중에 있다.

AMP는 설비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재 지자체의 재정 여건

으로 볼 때 적정한 규모의 AMP설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만큼 국민 

건강은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AMP설비 자재도 국산화해야한

다. 현재 설비자재는 거의 국산이 아니다. 장비국산화와 중앙 정부차원에

서 인센티브를 지급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조례 등 개정이 시급하다.  

19) 한국해양수산개발원,AMP설치수요조사 및 추진과제연구,현안연구 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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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방안의 연구를 통해서 IMO와 해

양국가들의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

항임을 알 수 있다. IMO는 MARPOL 73/78을 통해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주관 하고 있으며 2005년  발효된 

부속서 VI을 통해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발틱해 등 특정해역에서 보다 더 강화된 선박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배출규제해역(ECA)지정도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 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ECA 지정을 통해 국내 연안의 대기질 악화

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대기환경관련 회원국들

과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서 환경정책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에 주강

삼각주지역 등 3개의 지역을 ECA 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선박배출 대기

오염물질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일본은 여러 사정으로 ECA도입

에는 중국과 다른 시차를 두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해양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

큼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부산은 선박배출대기오염으로 가정이나 학교, 지하철 등의 공기정화 

설비도입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여러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IMO와 해양국가들의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는 시간이 지날

수록 그 규제의 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외적 

규제가 국내산업과 연계되어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비중이 높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

(NOx), 미세먼지(PM)의 지역별 배출량 자료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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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항만도시인 부산과 인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황산화물(SOx), 질소

산화물(NOx), 미세먼지(PM) 배출량에서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

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체계 개선 방안으로 법제도적 방안

과 기술적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해양환경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에 의한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감소시

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 또한 상당하다. 법제도적 개선 방안들에는 「해

양환경관리법」등 관련법률 개정, 배출규제해역(ECA)도입, 동북아시아 협

력네트워크구축 등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적 개선 방안들에는 선박배출 대

기오염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국내 연안지역 대기오염 모니터링 체

계구축, 대기오염물질의 영향도 분석틀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나라 해양 대기환경 보호와 국민건강의 개선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2. 정책제언

1) ECA, AMP 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법률반영

현재 우리나라는 ECA지정과 관련하여 국내연안에 대한 지질학적 조사와 

함께 전체 해역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 최소한 IMO에서 요구하는 

ECA 지정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AMP 설

치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이미 주요항만에서 AMP사용을 강제

화 하고 있다. 현재 미국 LA항은 30여개 선석에 AMP를 설치 운용하고 있

으며 중국도 2020년에 1500여개 선석(전체 약 50%수준)에 AMP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앞서 밝힌 대로 총 120개 선석에 2,400억 원의 예

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으나, 2018년 현재 부산 신항에 4개 선석에 AMP설

치를 설치 할 계획이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통과된 상태이나 2019년 예산

에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없어 당분간 4개 선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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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비해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다. AMP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관련 법령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2) LNG등 친환경선박의 보급 확대

친환경선박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IMO의 MARPOL 73/78 부속서 VI 규정의 

제4장(에너지효율관리)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만족시키

는 선박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국

제사회에서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선박 전체를 의

미한다. 현재 IMO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산화물(SOx)을 규제를 예를 들면  

황 함유량을 0.5%이하로 낮추어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할 뿐만 아니라 

ECA 기준인 0.1%까지 충족하는 선박이면 친환경선박이라 할 수 있다.

LNG연료 사용 선박 건조와 신재생에너지 추진선박건조로 향후 친환경 선

박의 보급이 늘어날 경우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획

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는 

결국 국민건강과 보건개선으로 이어진다. 이 역시 법률에 반영되어 친환

경 선박 건조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LNG벙커링 기자재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형 LNG추진선 확

대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벙커링 조선 기자재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 

져야한다. 다행히도 LNG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기술 개발

사업이 곧 첫 삽을 뜨게 된다.

기존 선박연료인 벙커B,C유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유황유 사용,저

감 장치 사용등 여러 대안이 있으나 친환경 연료로써 LNG비중이 확대되

는 것은 불가피 하다.



- 65 -

하지만 국내의 LNG벙커링 기자재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높은 건조비

용 등이 LNG추진선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래전부터 질소

산화물을 분해하는 촉매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20) KIST에 의하면 

질소산화물(NOx)등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탈질촉매를 통과한 뒤에 촉매 

표면에서 환원제와 반응해 인체에 무해한 질소와 물로 분해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반응온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배출가스가 필터를 통

과한 후 탈질촉매에 도달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져서 이를 높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온에서 작동하는 촉매를 개발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

서 미세먼지를 저감 하고 비용은 줄이는 것이다. 이미 2015년 대형선박 

엔진용 탈질촉매를 국내 대기업과 함께 상용화 했다. 이 기술로 질소산화

물을 70% 저감할 수 있다고 하며 전 세계 대형선박의 엔진에 적용되면 

엄청난 외화도 획득할 수 있다.

정부도 이와 관련된 산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법 개정과 더

불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 서울경제신문,2018.3.2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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